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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복지과장 : 강해라☎2133-7400 어르신여가팀장 :박귀상☎7412 담당 : 박광호☎7417 

□ 관련근거

 ㅇ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4조의2(법령의 제개정 건의사항 보고)

□ 건의사항 

건의 제목
(건의부서, 건의일자) 건의내용 소관부처

사회복지시설 직장 내

괴롭힘 관련 법령 개선

(어르신복지과, ‘25.7.29.)

□ 현황

◦ 현행 법령상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

가해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

명시적인 조항이 없으며 시설 운영과

관련한 부당행위로서 행정처분을 할 수

있음

□ 문제점

◦ 현행 법령상 시설 운영과 관련한

부당행위로서 행정처분 부과 시

1~2차 개선명령 후 3차 위반 시

시설장 교체가 가능

□ 건의내용

◦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 발생 시

1차 개선명령, 2차 시설장 교체를 할

수 있도록 건의

□ 관련 규정

◦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

별표4

(보건복지부)


